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신림공영차고지(저류조 포함)조성공사[장기1차]〕

 

□ 점검일시 : 2021.05.26 (수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정달영
 

 

 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 분전반이 체수가 되는 공간에 있는 곳은 가설

전선 연결 및 분전반 작업시 감전재해의 위험이

있으니 이동 등 대책 검토 요함.

 - 체수가 된 곳에서의 용접 작업 및 용접기가 놓

여 있는 경우 등은 감전재해 위험이 있으니 조치

요함.

 - 분전반의 충전부 및 용접기 충전부는 감전되

지 않도록 보호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, 공통-

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 자재의 운반이동중 낙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

록 하부에 근로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교육관리

하고, 유도로프를 더 길게하여 작업 관리하기 바

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 유출입구 구간 횡단보도에 휀스가 2단만 투명

하게 되어 있으나, 소형차량이 보이지 않고 차량

운전자가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

1단도 투명하게 하는 것 검토 요함.

 - 보행도우미가 휀스옆 그늘에서 서 있으니, 종

일 일사광선에 노출되어야 하고 하절기가 다가

오므로 그늘막에서 신호가 가능하도록 조치 요

함.

 - 보행도우미의 위치가 횡단보도와 공사차량출

입구를 왕래하므로 시기 및 유도내용을 명확하

게 교육관리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

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토목부)

-  저류조에 철골작업을 진행중이며,

 - 철골작업시공계획서에 구체적인 양중작업(기

둥 및 보 철골이 상이하나 이에 관련된 내용이 없

으며

 - 부재의 체결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누락됨.

 -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의 상부단부에서 1회 조

정하고, 기둥 상부에서 2차 조정하면서 발생하



는 여러 상황이 누락되어 있으니 시공계획을 위

험요인을 판단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

요함.

 - 추후 도장작업을 실시할 때 안전대책을 수립

하고 작업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

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), 제38조(사전

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 계단의 바로 하부에 철근작업장이 있으니 안

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 유출입부 집수정 철거하는 곳이 개구부가 되

어 있으니 관리 요함.

 - 기존 상수관의 절단상태가 불량하여 자상 및

찔림재해가 가능하고, 컨센트가 바로 위에 있어

추락재해 등의 위험이 있으니 관리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

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 SRC 구조물로 철골과 철근이 대칭이 되지 않

고 있으며

 - 추후 위치조정 및 철골 하부 청소 등을 면밀하

게 관리 요함.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 가스관의 외기온도 관리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

스용기)


